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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리계획(주안역일원용도지역)변경결정안

 안

 
180

                  제출연월일 : 2007. 04. .

제 출 자 : 인천 역시장

▢ 제안이유

○ 주변지역에 비해 낙후된 주안역 북측지역의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

차원에서 상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코자

○ 2006. 10. 30 의회 의견청취(원안통과)를 거쳐 도시․건축공동 원회에

안건 상정하 으나 교통처리계획 획지계획 등을 재검토 하도록

보류됨에 따라,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사항을 반 주민 재 공람을 실시

한 결과

○ 공단시장이 포함된 블록 부분의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 기반

시설 부담 등을 이유로 용도지역 존치를 요구하고 있어 상지역을

제척코자 하는 사항임

▢ 상지 황

○ 치 : 남구 주안5동 24, 25번지 일원

○ 면 : 당 81,000㎡(2.5만평) ⇒ 변경 68,000㎡(2.1만평)

○ 토지 황

▸ 토지 소유자 황(총 172 필지, 사유지148, 국․공유지 24)

구 분 필지수 구성비(%) 면 (㎡) 구성비(%)

합 계 172 100 68,000 100

사유지 148 86.0 46,067 67.8

국유지 2 1.2 1,639 2.4

공유지 22 12.8 20,294 29.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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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 토지 필지규모 황

구 분 필지수 구성비(%) 면 (㎡) 구성비(%)

합 계 172 100 68,000 100

100㎡ 미만 10 5.8 548 0.8

100～300㎡ 128 74.5 24,838 36.5

300～500㎡ 15 8.7 6,129 9.0

500㎡ 이상 19 11.0 36,485 53.7

○ 건축물 황

▸ 건축물 황(총 126동)

구 분 합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 매시설 기 타

동 수 126 30 39 42 2 13

구성비(%) 100 23.8 31.0 33.3 1.6 10.3

▸ 용 률 황

구 분 합계 100%
미만

100~
200%

200~
300%

300~
350%

350%
이상

동 수 126 47 17 15 41 6

구 (%) 100 37.3 13.5 11.9 32.5 4.8

▸ 노후도 황

구 분 합계
5년

미만

5～

10년

10～

15년

15～

20년

20～

30년

30년

이상

동 수 126 19 18 19 15 51 4

구성비
(%) 100 15.1 14.2 15.1 11.9 40.5 3.2

○ 도시 리계획 황

- 용도지역 : 주거지역

- 용도지구 : 일반미 지구(석정로 변)

- 도시계획시설(시장)

∙ 은성시장(개설년도 : ‘90.7.15, 부지면 : 4,020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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▢ 도시 리계획 결정(변경)

○ 용도지역 결정(변경)

▸ 용도지역결정(변경)조서

     
     (㎡) 비 

(%)
비  고

  변  경 변 경 후

계 68,000 - 68,000 100.0

주거지역 주거지역 68,000 감) 68,000 0 0.0

상업지역 상업지역 0 ) 68,000 68,000 100.0

▸ 용도지역결정(변경) 사유서

   치
 도 지 역 면 적

(㎡)

 적 률

(%)
변  경  사  

기 정 변 경

남

주안5동 

원

주거

지  역

반상업

지   역
68,000

∙기 :  400

∙허 :  820

∙상한:1,000

∙주안역 전면  기능상 연계

 하여 주안역 후면  상

   수 도록 도

 지역  상향 조정

▢ 추진사항 계획

○ ‘05. 04. 07 : 지구단 계획수립용역 착수

○ ‘06. 06. 09 : 주민설명회 개최

○ ‘06. 9.11～9.26 : 도시 리계획(안) 입안 주민열람․공고(1차)

○ ‘06. 10. 30 : 의회의견 청취(원안가결)

○ ‘06. 11. 16 : 도시․건축공동 원회 심의(보류)

- 이면도로 개설을 통한 석정로변 교통정체 해소 방안 검토

- 공동개발(합필개발)의 계획 근 고려

- 주안역 남․북측 연결을 비한 로1-24호선 확폭 고려

○ ‘07. 01.24～02.08 : 도시 리계획(안) 입안 주민열람․공고(2차)

○ ‘07. 03.22～04.05 : 도시 리계획(안) 입안 주민열람․공고(3차)

○ ‘07. 04월 : 시의회 의견 청취

○ ‘07. 05월 : 도시․건축공동 원회 심의

○ ‘07. 06월 : 도시 리계획 결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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▢ 주민공고․열람 의견(2차)

○ 열람기간 : ‘07. 01. 24 ～ 02. 08

○ 공람방법 : 신문공고(2개사), 시보 게시 게재

○ 공람의견 :

연    견 검  내 검 결과

1 주안5동

25-1 지

 

 한철

◦ 도지역  변경함에

  어 개  과 주택  

   도  채납  

  함   함

◦ 도지역 변경에  도계

  상향 에 라 통처리계    

   해당사업 역 주간 도   

   변에 1개 차  보    

  채납  계 하 ,

◦ 도지역  변경 에 라   

  상향과 지가상승 등에    

   공공에 여( 채납, 건 후퇴  

  등) 하고, 그에 상 하는   

  티브  여  계 함

◦ 해당 필지는 150㎡ 미만  과 필지   

  단독건  가능한 상태  상업 지에  

  맞게 규  개  루어지  

  도  근 필지들  지    

  공동개   행    

  계 함

◦ 락시  지는 주안 등학   

  하여 미 지 는 시

◦ 지주간   차  등에 해   

  공동개  실  어 운 것     

  실 나, 주안역지  지(우리시  

  도시재생  략  사업지 , 향후  

  천지하철 2 개통)  래    

  단  개  필  등  감안하여  

  지계 (안)  수립함

미

2 주안5동

25-10

나 경

◦ 도  채납 

◦ 상업지역 변경  락  

  시  지 할 수   

  없어 사업    

  하고 지주들  능   

   공동개   

  리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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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   견 검  내 검 결과

3 주안5동

25-28

 

◦ 도  채납 

◦ 낙후지역 계   

  라     

  하여야 함

◦ 역내 도  한 든 지가  

  사 지 고 건 지  에  

  합한 지 보가 곤란하여

◦ 에 한 보 책  주안역   

  근 4개 에   과가 는  

  공개공지  보  계  함

미

4 주안5동

25-61

 재철

◦ 도  채납

  

◦ 도시계 원  심 ('06.11.16)시  

  원할한 통 통  하여   

  직  차량 진․  허하라는   

  지 사항  

◦  에 도시계  도   

  신  차량 진․ 하고   

  변 는 가  차량 진․  못하  

  도  허 간  하고 해당    

  도 에 하여는 채납  도  

  하여 공공시  여하는 에  

  하여  티브  여    

   계 함

◦ 에 한 필지  하고는  

  사업실  등  고 하여 동   

   필지, 과 필지, 근 가   

  없는 필지 등 한  경우에     

  한하여 공동개 (지 )  계 하 고,  

  지  계   공동개  지    

  한 필지에 하여는 공동개   

    도하 고, 공동개   

  사항 행시에도    

  티브 여하는 계  수립함

◦ 25 지내 도 는 블  체   

  필지  상, 도 개  ,   

  도 개  후  지계 (안)등    

  합  고 하여 계   것   

   변경 계  리가 

미

5

주안5동

25-57

남 순주

◦ 도  개  

6

주안5동

25-75

 남

80

◦ 도  계 지

  채납  아닌   

  보상 망

◦ 공동개 ( )지역

  공동개 (지 )지역   

  변경 

◦ 도  

  25-74(도)  변경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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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   견 검  내 검 결과

7 주안5동

에 스빌

25-85

 남

49

◦ 도  계 안에   

  하여는 도시 리계   

  결 안  시행 망

◦ 계 (안)에 찬 하는 견

8

주안5동

15 지

공단시

비사업

진 원

원

◦ 남 청  시 비  

  사업 합 립 진 원   

  승 (‘06.11.28) 아  

  해 3월  비 역 지   

  신청 나 사업 진에  

  어 움  상

◦「재래시   상 가  

   한 특별 」 

  에 거 도    

   수 고,

◦ 도지역 변경    

  상업지역  하고   

  취지  달리    

  주거지역 보다 도  

  계  래하는 ,  

   주거지역   

  지

◦ 가-①~⑤ 지

  가-①~③ 지는 시 비사업 진   

   도지역 변경  시 비사업   

  특수  등  감안 시 필  없다는  

  견 고

◦ 가-④ 지는  견  없 나

◦ 가-⑤ 지는  진 도    

  채납  등  사  도지역   

  변경  하는 견

◦ 도지역 상향  통하여 해당지역   

  하고  하는 본 지 단 계   

  (안)  취지 , 도시 리계  지연  

   공단시 재 비 사업 진에  

  지  래 지 않도  사항   

  수  주안역지 에  “가”블럭 체  

   척코  함 

 ※ '07.3.30 :시 비사업 역

             지  신청(남 청)    

 

▢ 주민공고․열람 의견(3차)

○ 열람기간 : ‘07. 03. 22 ～ 04. 05

○ 공람방법 : 신문공고(2개사), 시 홈페이지 게시 게재

○ 공람의견 : 의견없음

첨 부 치도 결정도 각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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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도

대상지

경 고 도로

정로

주안북

주안체 공원

상업지역

공업지역

남 수도사업

경
주안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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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지역 변경 결 도


